
                         예     산     총     칙                         예     산     총     칙                         예     산     총     칙                         예     산     총     칙

 2013년도  강릉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

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제1조(총칙)제1조(총칙)제1조(총칙)제1조(총칙)

가. 추정손익계산서

차   변 대   변

비  용 30,025,714 천원  수  익 16,282,761 천원  

순손실 13,742,953 천원  

나. 추정대차대조표

차   변 대   변

자   산 293,403,546 천원  부   채 81,932,008 천원  

자   본 211,471,538 천원  

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과        목 금    액

  Ⅰ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,100,607 천원  

  Ⅱ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△27,608,726 천원  

  Ⅲ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,968,160 천원  

  Ⅳ. 현금의 증감(Ⅰ + Ⅱ + Ⅲ) △10,539,959 천원  

  Ⅴ. 기초의 현금 10,539,959 천원  

  Ⅵ. 기말의 현금(Ⅳ + Ⅴ) - 천원  

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제2조(업무의 예정량)제2조(업무의 예정량)제2조(업무의 예정량)제2조(업무의 예정량)

가. 하수전수 38,155 전

나. 연간하수처리량 30,343 천㎥

다. 1일평균하수처리량 83 천㎥

라. 주요건설·개량사업

(단위 : 백만원)

사  업  명 사업비

해 당 없 음

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제3조(수익적수입 및 지출)제3조(수익적수입 및 지출)제3조(수익적수입 및 지출)제3조(수익적수입 및 지출)

수                 입

제1관 사업수익 16,282,761 천원



    제1항 영업수익 6,897,761 천원

    제2항 영업외수익 9,385,000 천원

    제3항 특별이익 -천원

지                 출

제1관 사업비용 15,232,154 천원

    제1항 영업비용 15,142,531 천원

    제2항 영업외비용 14,860 천원

    제3항 특별손실 5,000 천원

    제4항 예비비 69,763 천원

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제4조(자본적수입 및 지출)제4조(자본적수입 및 지출)제4조(자본적수입 및 지출)제4조(자본적수입 및 지출)

수                 입

제1관 자본적수입 16,177,160 천원

    제1항 투자자산처분 -천원

    제2항 유형자산처분 -천원

    제3항 기타비유동자산처분 -천원

    제4항 유동부채수입 -천원

    제5항 비유동부채수입 -천원

    제6항 자본금수입 -천원

    제7항 자본잉여금수입 16,173,760 천원

    제8항 기타자본적수입 3,400 천원

지                 출

제1관 자본적지출 19,897,188 천원

    제1항 투자자산취득 -천원

    제2항 유형자산취득 18,540,218 천원

    제3항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-천원

    제4항 비가동설비자산취득 -천원

    제5항 유동부채상환 -천원

    제6항 비유동부채상환 209,000 천원

    제7항 기타자본적지출 1,096,800 천원

    제8항 예비비 51,170 천원



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(그 세부내역은 별첨 「계속비조서」와

같다.)

제5조(계속비)제5조(계속비)제5조(계속비)제5조(계속비)

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한도액 및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(그

세부내역은 별첨 「채무부담행위조서」와 같다.)

제6조(채무부담행위)제6조(채무부담행위)제6조(채무부담행위)제6조(채무부담행위)

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

과 같이 정한다.

제7조(지방채)제7조(지방채)제7조(지방채)제7조(지방채)

(단위 : 천원)

기채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이자율 상환방법

해 당 없 음

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 1,053,880 천원으로 한다.제8조(일시차입금)제8조(일시차입금)제8조(일시차입금)제8조(일시차입금)

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

전용할 수 없다.

제9조(예산전용금지과목)제9조(예산전용금지과목)제9조(예산전용금지과목)제9조(예산전용금지과목)

(1) 인건비 871,541 천원

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6,600 천원

 타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20,102,000 천원이다.제10조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제10조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제10조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제10조(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)

(1) 자본적 투자를 위하여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0,787,000 천원

(2) 경상적 보조를 위하여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9,315,000 천원

 이월결손금 37,211,584천원과 당년도 예정결손금 13,742,954천원 총

(-)50,954,538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제11조(결손금의 예정처리)제11조(결손금의 예정처리)제11조(결손금의 예정처리)제11조(결손금의 예정처리)

(1) 이익적립금이입 - 천원

(2) 감채적립금 - 천원

(3) 건설개량적립금 - 천원

(4) 임의적립금 - 천원

(5) 납부금 - 천원

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(세부내역은 별첨

「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」와 같다.)

제12조(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)제12조(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)제12조(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)제12조(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)



   해 당 없 음제13조(회전기금)제13조(회전기금)제13조(회전기금)제13조(회전기금)


